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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8回 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開會式

本 會 議 會 議 錄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i i시 01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開 會 式 顯 《第148@ 繼 開 會 式 》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패식

(사회 :의사담당 김왕년)

U1 시 이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의사담당 김왕년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지금부터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U1 시 03분 폐식)

《일동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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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8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________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2월 n 일 (화요일》 11시 03분

議 事 0 程  (재M8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

1. 재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화《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i 議된 案件 ^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재M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 조래 안 

(고규강 위원 외 5인 발의》

( U 시 03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읊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48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1. 경과보고 

⑩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⑩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집 

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 저 12002-11 호 

로 저1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날 고규강 교 

육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둥의 지 

급에 관한조 례 중개 정 조 례 안이 발의 되 었 습

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 에서 처 리 하신 충청 북도교육감소속 

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 등 3건 

의 개정조례안, 청풍초• 중통합학교위치 

변경 안, 2002년 도공유재 산관리 계획 제 5회

변경계획 안, 2002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동 

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12 

월 3일 집행청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둥 3 건의 

개 정 조례 안과 2002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충청 북도의 회 에 제출하였습니 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고규강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의 정 활동비 둥의지 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처 리하시고, 단 

재교육연수원 둥 3개 직속기관을 방문하 

시겠습니다.

이 상으로 보고를 미•치 겠습니 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재 148회 -재 i차 본 회 의 )

2.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U 8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옮 상 

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7일 

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 1차 본회의에서 위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12월 18일 및 12월 

20일 이를간은 직속기관 방문을 위하여, 

그리고 12월 19일은 임시공휴일로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며, 12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읊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건 있 

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U48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7일부터 12 

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읊 선 

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 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U 시 07분 》

(U 시 06분 》 ⑩ 의장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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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48회 -재 i차 e 회 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 

원 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등의 지 급에 관한조 

례중개정조례 안율 상정 합니 다.

발의하신 여섯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고규강 위원

교육위원 고규강입니다.

본 위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위 원 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둥의 지 급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위원이 공 

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국내외여비는 

지 방교육자치 에 관한법 률시 행 령 제 1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의 

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지 

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율 줄이고 적 

정의 국내외여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 

도록 하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둥의지 급에관한조례와의 형 평을 기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으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이 조 

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외여

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율 신설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울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 

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아래란에 “2. 지 방자 

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국 

내외여 비규정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 

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 를 신설하 

고,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 

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비고란에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 

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률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 

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률 지급할 수 있 다 .” 률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복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 

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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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48희一재1天유 본 회 의 }

(끝에 실음》

⑩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내용이 간단하므로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옴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율 정하도족 

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i 시 12분 산 회 )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반창남,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통빈 f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경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틱관리과장 안옹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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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8回 忠 淸 ;(_育 委 員 會  臨時會 i T t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2월 21일 (토요일 ) 11시 00분

議 事 B 程  (재 148회 임시회 재2 차 본 회 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 에 대한결의문채 택의 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 ■ 동  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고규강 위원 외 5인 발의》

2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무죄판결에대한결의 문채 택의 건 
(진옥경 위원 외 6인 발 의 》

U1 시 00분 개의 )

⑩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 

과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충북체육상 시상식 참석 관계 

로, 그리고 유선규 부교육감님께서는 교 

육부 주관 시 • 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 

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난 12월 20일 진옥경 위원 외 여섯 

분 전체 위원의 발의로 미군장갑차여중생 

사망사건무죄 판결 에 대 한결 의 문채택 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정활 

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m  시 이 분 )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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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 

례중개정 조례 안율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읊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U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 

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건 있으십니 

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위 왼회 교육위 원의 정 될•동비 등 

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148회 -재 2 차 본 회 의 ]

2.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 사건 무죄판결 

예대한결의문채택의건

(U 시 03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2항 미군장갑차여 

중생사망사건무죄 판결 에 대 한결 의 문채 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일곱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진옥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육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진옥경 위원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미군장갑 

차여 중생 사망사건 무죄 판결 에 대 한결 의 문채 

택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 

면,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원대한 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숨 

져간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사 

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 

이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한 한 • 미행정협 

정(況FA》에 있음을 직시하고 또 다시 이 

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 

롤 요구하며,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한 • 미 

협정 중 불평등한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의 수용만이 

작금의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은 물론, 한 • 미 간에 동등한 주된 

을 가진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음 

을 견명하고자 1만 6천여 충북 교육가족 

과 150만 충북 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교 

육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본 결의문을 발 

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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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우1원회에서 채택한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원안대 

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 

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 

결에 대한 결의문, 우리는 주한미군 장갑 

차에 참혹하게 희생당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에 삼가 조의블 표하며 유 

가족의 술픔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져 간 어린 생 

명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로서, 특히 학 

생들의 공과 희망을 키워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할 교육위 

원으로서 깊은 아픔: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어린 소녀들의 무잠한 즉음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아무런 진한도 행 

사하지 못한 가운데, 미군들끼리 재진:율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처사에 대하 

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 

한 한 • 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직시 

하고 또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 

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와 미국은 한 • 미행정협정중 불평등한 조 

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울론 한국 국민 

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 • 미 우호 관계가 성립될 수 있 

율 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반미 감정도 누 

그러질 것이다.

아울러 1만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 

만 도민의 뜻을 모아 자라나는 2세 교육 

을 위하여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 국민의 자주진과 민족적 자 

존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 

이 대등한 주핀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 

도는 풀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읊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1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감사합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재 148호卜재2 차 본 회 의 ]

ᅳ 참 조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 

판결에대한결의문채 택의 건( 별첨 4》

(■ 에  실음》

⑩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진육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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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48회 -재 2 차 본 회 의 ]

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질의나 토론울 생 

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된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 

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 

하여 다른 의견 있으심니까?

( “ 없습니다. ” 위왼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 군장갑차여 중생 사 망사건무죄 판결 에 대 한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들 회의률 마침으로써 금년도 의정활 

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14대 충청북도교육위왼회는 지난 

9월 2일 개원한 이후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번의 집회로 36일간의 회기 동 

안 15건의 의안과 20건의 일반안건 처리 

및 13회의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의욕 

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4회의 의안관련 현장방문과 5개 

직속기관 방문, 3일간의 교육위원회 연 

찬,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 참석, 전국체 

육대회 참관 격려, 학사시찰 둥 교육위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진력하여 주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율 비롯한 집행 

청 직원께 지난 한해 동안 교육위원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i 만 6천여 교육 

가족과 150만 도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 우리 교육위왼회 활동에 변함없는 지 

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들으로 계미년 새해에도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놀 회의를 마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U 시 i ◎분 폐회)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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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석위원 : 7명

[재U 8 회 -재 2 차 본 회 의 ]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웅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김진성,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按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2)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 택의 건 (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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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2. 12.

이  天 F
— I 〇

위 원

위 원

의^ᅡ국장



(별 첨  1)

議 事 H 程 (案)

第 148M  忠淸北道敎首委員會(臨時會) 2002. 12. 17. 〜 12. 2i .(5R 問)

R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월 17일(화》
(11:00) □  개 회 식

( 제 1차 본회의 )

1. 제148회중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12. 17. -  12. 21. (5일간)

2. 중청 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 
급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제 안설 명)

□  산 회

12월 18일(수) □  직속기관 방문 졌본회의휴회

12월 20일(금》
〇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寒 12. 19.(목)
〇 충청북도중앙도서관 
〇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임시공휴일

12월 21일(토》
(11:00》 ( 제 2 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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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事1 H ■ (案)

第148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2002. 12. 17. - 12. 2 1 .(5 0 間)

0 時. 附 議 案 件 i /dttl —|乂
! ■  른

12월 rm  (화)
(1 1 :0 0 ) □  개 회 식

( 제 1차 본회의 )

1. 제148회중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 12. 17. -  12. 2 1 .(5 일간)

2. 중청 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 
급에 관 한조 례 중개정 조례 안 (제 안설 명)

□  산 희

!j

:1

12월 18일(수) □  직속기관 방문 표본회의휴회
〇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後 12. 19.(목》

12월 20일(금) 0 충청북도중앙도서관 
〇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임시공휴일

12월 21일(토》
(1 1 :0 0 )

S

[ 제 2 차 본희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  패 회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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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의안번호 11 제 148-/호

2002. 12. .
년 월 일  i (제니8회》

중청 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의 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제 출 자 고규강 교육위원외 4 명

제출년월일 200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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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2. 12. 9.
발 의 자 :고 규 강  교육위원외 4명

1. 개 정 이 유

〇 교육위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국내 • 외여비는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〇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 

하여야 하는 번거로음과 불년을 줄이고，적정의 국내 • 외여비를 적기 

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〇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 • 외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 

령 또는 공무원국내 • 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 

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〇 [별 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아래란에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 

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신설함.

〇 [별표 2:1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비고란에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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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 정 안  : 붙임과 같음

4. 참 고 사 항

가 . 관 계 규 정 (발 췌 분  붙임참조 )

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9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 14조 

〇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〇 중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 8 조 

〇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 5 조 

나 . 예 산 조 치 사 항  :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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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등의 지 급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별표 1] 아래란에 “ 1”을 “ 비고 •. r 로 하고，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자치 법시 행령 또는 공무원여 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 

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 방자치 법시 행 령 또는 공무원여 비규정 개정으로 국외 여 비지급기준 

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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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8조제 1항관련)

(단위:원)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 저18조제 i  항관련)

(:단위:원)
1. 철도운임구분표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 
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신 설〉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워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주이 조정되 때에
는 이 표# 개 점 하기 전 이 라도 지 방자치 법
시행령 또는 공무워국내여비 조정비읍에
따라 여비름 지급함 수 있다.

[별표 幻

국외 여 비 지 급기 준표(제8조제 2항관련)

{단위:미불화)

[별표 幻

국외 여 비 지급기 준표(제8조제 2항관련)

(단위:미불화)
비고 : 1. 숙박비 ♦ 식비의 등급구분은 공무 
원여비규정 [별표 4]의 비고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

9 1의 국가 및，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 
다.

< 신 설>

비고 : L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워여비규정
개 정으로 국외여 비지급기준이 조정 된 때에

는 이 표# 개정하기 거이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위국의여비 조정반i 에
따라 여비롤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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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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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 (발췌분)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일부개정 2W 2丄26 법률 제6626호 교육인적자원부]

第19條 (地方自治法의 準用) 地方 e 治法 第5條，第21條，第32條，第32條의2, 第34條의2, 

第35條의2, 第36條，第37條，第37條의2,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第53條, 第59條 내지

第燃條，第74條 내지 第81條의 規定은 敎育委員會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方議會議 
員"은 "敎育委員"으토, "議員"은 "委員"으로，"地方議會" • "議會" 또는 "本會議"는 "敎育委 

員 # "로 ，"地方&治團體의 事務"는 "地 方i治團體의 敎育 • 學藝에 관한 事務"로，"地方 g 
治團體의 長" 또는 "市 • 道知事"는 "敎育監"으로, "行政 i 治部長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 

官"으로, "委員會"는 "小委員會"로， "委員長"은 "小 委 員 #委 員 長 "으 로  본다.〈개정 

2■ 丄 29〉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시 행 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 
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행정자치부장관 

ᆻ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 다 .〈개정 1992.3.25, 2000.2.28, 2001.1.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행정자치부]

第32條 (議員의 議政活動費등》①地方議會議員은 名響職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乂개정 1999.8.31、

1. 議政資料의 第集 • 硏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 第 集 ，硏究를 위한 補助活動의 費用은 市 • 

道 議 #議 員 에  한한다.
2. 木會議 또는 委員#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 #

3. 용■중의 活勤윤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 ■ 手 常

2：̂\m 5•號에 박定위 헤 !의  지급기준은 文統額슈이 정하는 번위안에어 당해地아디귀 

松H保의 1대例立- 정힌'다. 1994 • • 1()|



[그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敬79호 행정자치부]

제 15조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 수당(원격지희의 출석 비 

룰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 급 기 준 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 

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 한 다 .〈개정 1995.12.30, 

1999,12.31〉

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희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 

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 
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 급 한 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 •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 
외한다)으토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회기중 
지방의희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 급 한 다 .〈신설 1995.12.30〉 

[전문개정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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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 〈개정 1999.12.31〉

지 방의 회 의 원 국 내  여 비 지급범 위 (제 15조과려 )

(단위 : 원)
\ 、 지  급  i 철 도  

운 임

구  분

선  박

운  임

항  공  

4 -x L  T3

■자 •동 차 *
〇 ᄋ ] 

H r  n

현  지

교 통 비  

(1 일 당 》

숙 박 비

(1 야 당 )

식  비

(1 일 당 》

시  • 도

의 장  - !
부 의 장  ! 1 ᅲ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i 1 동 급

후

2 등 정  액

|
정 액  1 정 액

1
10,000 41,000 25,000

시  • 군

의 장  • '
! 1 등 급  

부 의 장  |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2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m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 

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 

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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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 〈개정 1999.12.31〉

지 방 의 회 의 워  국 외 여 비 지 급 범 위 (제 L5조 과 려 )

(단위 : 미불화)

\
\  지 급 

준 액
구 분 、\\

\

항공 임

Ii
1

일 비 | 숙박비

1

■

식 비

준 비 • 금

15일미만
15일이 상 

30일미만
30일이 상

시 * 도

의장 • 
부의장

1등정액1 30
i

169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 액 25 137 107 140 170 195

시 • 군
. 구

의장 • 
부의장

1등정 액 25 137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 액 20 120 81 130 155 180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 

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률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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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북도교육위 원 희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등의 지 급에 관 한 조 례

5차개정 2000. 5. 4 조례 제2583호

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 표 1의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 개정 96. 430, 97. 4. 4, 98. 5.15〉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i.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 일당)

숙•박 

(1 야당)

식 비 

(1 일당)

의 장 
부의장

1 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위 •원 1 등급
〇 T11 1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i. 철도운임구분표중 i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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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의 의 정 활 동 비 등 의 지 급 에 관 한 조 례

전문개정 2000. 4. 8 조례 제2580호 

저}5조(여비지급기준 )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로 여행 하는 때에 는 여 비 를 지 급한다.
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국외여비는 별 

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 '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 철도운임: 선박운임 |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은i f f )비 | I

5 의통 I 1등급一: 2등정액 |一금구— |— ^ 一  10,000 ； 41,000 | 25,000

의원 | 1등급 i 2등정액 | 정액 i 정액 10,000 ; 41,000 j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동일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 

이나 여행거리가 12ta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

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단위 •• 미불화》

、、 지 급 i 일 비 
(1 일당)

숙 박 비 
(1 야당)

식비 
(1 일당)

1 준 비 금
''、기준 i 

구 분 、、d 항공 임
' 15일미만 15일이 상 

30일미만 30일 이 상

의 장 ; 
부의장 ii등정 액 40 186 133 150 ■ 180 210

의 원 : 1둥정 액 35 151 107 140 170 195

비고 : 1. 여 행 지역의 거 리 및 현 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 비 지급 범 위안에 서 달리 정 하여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징된 
때에는 이 표 I 개정하'사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시 행령 또는 玄"부원 ':十이이비 
上정비윤에 따라 여비표 지급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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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감重 제148~%2호 발 의 년 월 일  : 2002. 12. 20.
발 의 자  : 진옥경 교육위원외6명

1. 주 문

〇 주한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미군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처사는 불평등한 한 • 미 행 정 협 정  

(S O F A ) 에 있음을 직 시하고，이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2 . 제 안 사 유

〇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숨져간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

〇 이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한 한 • 미 행 정 협 정 (S O F A )에 있음을 직 

시하고 또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 

건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우리 정부와 미국이 한 • 

미협정 중 불평등한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 구 하 며 ，

〇 이러한 요구의 수용만이 작금의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누그러 뜨 

릴 수 있음은 물론，한 * 미간에 동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자，1만 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충북 

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 함.

3. 결 의 문 (안 》： 붙 임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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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는  주 한 미 군  장갑차에 참혹하게 희 생 당 한  여중생 효 순 이 와  미선이의 죽 
음에 삼 가  조 의 를  표하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 로 를  드 린 다 .

채 피 워 보 지 도  못 하 고  숨져 간 어린 생 명 들 을  지키지 못 한  어 른 들 로 서 , 특허 

학 생 들 의  꿈 과  희 망 을  키 워 주 고  건 강 하 게  자 라 도 록  보 살 피 고  지 켜 주 어 야  할 
교 육 위 원 으 로 서  깊은 아 픔 과  부 끄 러 움 을  금 할  수 없 다 .

더욱이 어린 소녀들의 무 참 한  죽음에 대해 우리 사 법 당 국 이  아무런 권 한 도  
행 사 하 지  못 한  가 운 데 , 미군들끼리 재 판 을  진행하여 무죄 판 결 을  내린 처사에 
대 하 여 는  놀 라 움 을  금 할  수 없다 .

우 리 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불 평 등 한  한 -  미 행 정 협 정 (S O F A 》에 있음을 
직 시 하 고  또다시 이처럼 불 행 하 고  억 울 한  사 태 가  되풀이 되지 않 도록 사건의 

철 저 한  규 명 과  재 발  방 지 를  요 구 하 며 , 우리 정 부 와  미 국 은  한 - 미 행 정 협 정 중  
불 평 등 한  조 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 구 한 다 .

우리 교 육 위 원  일 동 은  물론 한국 국 민들의 이 러 한  정 당 한  요 구 가  미국 정부 
에 의해 하루 빨리 받 아 들 여 질  때 진 정 으 로  대 등 한  한 -미  우 호  관 계 가  성 립될 

수 있을 뿐 만  아 니 라  한국민의 반며 감 정 도  누 그 러 결  것 이 다 .

아울러 1만6 천여 충북 교 육 가 족 과  150만 도민의 뜻 을  모 아  자 라 나 는  2 세 교 
육 을  위하여 우리 교 육 위 원  일 동 은  앞 으 로  미국이 한국 국민의 자 주 권 과  민족 

적 자 존 심 을  최 대 한  존 중 하 여 야  함을 천 명 하 는  바 이 다 .

또 한 , 향 후  국 제 사 회 에 서  한 국 과  미국이 대 등 한  주 권 을  가진 동 반 자 로 서  한 
반 도 는  물론  전세계의 평 화 와  안 전 을  위해 긴밀하게 협 력 하 는  동반자적 자세 

를 가질 것올 다 시 한 번  강력히 촉 구 한 다 .

2002년 12월 21일

중정텍S 3 A 워원玄I 3 A 워원 일동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 진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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